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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66  신문윤리강령 위반

울산매일       발행인  이  연  희

주 문

  울산매일 2018년 2월 2일자 12면「담백한 피자에 짜릿한 수제맥주…이것이 

‘이태원의 맛’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

 

이 유

 

  울산매일은「[울산 맛집] 피맥 전문점 ‘세컨드피자’」컷 아래 특정 업소를 여러 

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전면 기사를 게재했다. 이 같은 지면 

제작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

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

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 

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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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

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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